
파주시 공고 제2026-1033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기한연장 안내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32621호, 22.5.3.>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기한연장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보관기일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1. 제  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기한연장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안내공문 반송사업장 43건(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3. 27. ~ 계속 

4. 공시송달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착기한일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후 설치시에는 연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장기한일(최대 2026년 12월31일 까지 연장가능) 전에 부착완료 
하여야 합니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적발시에는, 현행 벌칙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연장신청 
및 부착기한일을 준수하여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환경지도팀(☎ 031-940-8471)


